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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A-1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단지 브랜드명 : 광주선운2 레니체]

            A-3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단지 브랜드명 : 광주선운2 포리에]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92세대 중 86세대 (전용면적 55㎡)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9세대 중 66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이 불가능하며 잔여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주선운2 A-1,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여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는 신혼희망타운으로 A-1블록 828세대 중 공공분양 492세대, 행복주택 336세대, A-3블록 396세대 중 공공분양 249세대, 행복주택 147세대가 혼합

되어 있으며, 2025년 4월 30일 최초 입주개시 되었습니다.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혼합됨)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2.(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공고문(2022.02.28.)을 준용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A-1블록 브랜드명은  (레니체), A-3블록 브랜드명은  (포리에)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선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청소, 인테리어 시공(줄눈·탄성 등 포함) 등은 주택 잔금 완납 및 키 불출 이후 가능합니다.(임시 키불출 불가)

 ■ 세탁가전(세탁기와 건조기)을 함께 설치 시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벽 부착물(보일러, 가스계량기, 시스템 선반)과 간섭으로 세탁가전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사이버 견본주택(www.lh-su2.co.kr) 및 팸플릿을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물 샘플하우스 관람은 운영기간(평일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3시)에 한하여 가능하오며, 관람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su2.co.kr)을 통한 사전예약제(당일예약 

불가)로 운영됩니다.

 ※ 샘플하우스 세대는 단위세대 55B 형별이며, 금회 공급세대는 공간옵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불가합니다.

   ※ 실물 샘플하우스 관람안내

   

구 분 장 소 샘플하우스 평형 관람시간 ☏ 사전예약 문의처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단지내 샘플하우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43 전용면적 55B

(평일)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3시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062-360-3169

   ※ 상황에 따라 관람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관람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2026.02.02.(월)) 현재 광주선운2 A-1, A-3블록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아래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계약체결시 구비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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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안내

공     고 잔여세대 확인 선착순 계약체결

2026.02.02.(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계약체결 전 잔여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2.(월) ~ 별도 공지 시까지,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광주전남지역본부 10층 판매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0층)

  ※ 선착순 공급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신청접수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당일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작성)해야 합니다.(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당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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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광주선운2 A-1블록(총 828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4~25층 6개동 86세대 [전용면적 55㎡]

■ 광주선운2 A-3블록(총 396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28층 5개동 66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공유대지

면적

(㎡)

금회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지정기간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확장

여부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A-1

합 계 86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내

055.8300A 55A 55.8300 23.9028 7.2574 44.6499 131.6401 확장 30.51 44.8330 6 25

055.5700B 55B 55.5700 23.7914 7.2237 44.4419 131.0270 확장 25.45 44.6242 57 25

055.9700C 55C 55.9700 23.9627 7.2756 44.7618 131.9701 확장 25.45 44.9454 9 25

055.6300D 55D 55.6300 23.8171 7.2314 44.4899 131.1684 확장 25.45 44.6724 14 24

A-3

합 계  66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내

055.8300A 55A 55.8300 23.7732 9.0235 42.7940 131.4207 확장 30.51 45.0899  1 27

055.7700B 55B 55.7700 23.7477 9.0137 42.7480 131.2794 확장 25.25 45.0414 54 28

055.8900C 55C 55.8900 23.7988 9.0332 42.8400 131.5620 확장 25.25 45.1384 11 27

  ※ 잔여세대 동·호수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잔여세대 현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분양이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계약 체결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계약체결일 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광주선운2 A-1, A-3블록은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90일 이내에 입주(잔금납부 및 키불출)하여야 합니다.(선납할인 적용 불가)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계약시(10%) 입주시(90%)

A-1 055.8300A 55A

1층 261,270 26,127 180,143 55,000

2층 264,050 26,405 182,645 55,000

3층 269,610 26,961 187,649 55,000

4층 275,170 27,517 192,653 55,000

5층~최상층 277,950 27,795 195,155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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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블록명 주택형 타입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계약시(10%) 입주시(90%)

055.5700B 55B

1층 260,060 26,006 179,054 55,000

2층 262,820 26,282 181,538 55,000

3층 268,360 26,836 186,524 55,000

4층 273,890 27,389 191,501 55,000

5층~최상층 276,660 27,666 193,994 55,000

055.9700C 55C

1층 261,930 26,193 180,737 55,000

2층 264,710 26,471 183,239 55,000

3층 270,290 27,029 188,261 55,000

4층 275,860 27,586 193,274 55,000

5층~최상층 278,650 27,865 195,785 55,000

055.6300D 55D

1층 260,340 26,034 179,306 55,000

2층 263,110 26,311 181,799 55,000

3층 268,650 26,865 186,785 55,000

4층 274,190 27,419 191,771 55,000

5층~최상층 276,960 27,696 194,264 55,000

A-3

055.8300A 55A

1층 255,900 25,590 175,310 55,000

2층 258,620 25,862 177,758 55,000

3층 264,070 26,407 182,663 55,000

4층 269,510 26,951 187,559 55,000

5층~최상층 272,240 27,224 190,016 55,000

055.7700B 55B

1층 255,630 25,563 175,067 55,000

2층 258,350 25,835 177,515 55,000

3층 263,790 26,379 182,411 55,000

4층 269,230 26,923 187,307 55,000

5층~최상층 271,950 27,195 189,755 55,000

055.8900C 55C

1층 256,170 25,617 175,553 55,000

2층 258,900 25,890 178,010 55,000

3층 264,350 26,435 182,915 55,000

4층 269,800 26,980 187,820 55,000

5층~최상층 272,530 27,253 190,277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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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모두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됩니다.

블록 타입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A-1

55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55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55C

55D

A-3

55A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55B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55C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블록

타입

선택

유형
구분 선택품목 유·무상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A-1블록

55A

A-3블록

55A

공간

옵션

[알파룸 통합형]  침실2/알파룸 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현관팬트리 확대]

-1 현관팬트리+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

1,365 136 1,229 -1, -2 중 

하나만 선택 가능-2 현관팬트리 확대

(시스템선반+도어)
723 72 651

물품

옵션
가구

[침실1]

-1 붙박이장

유상 미설치

2,045 204 1,841

-1,-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붙박이장+화장대 2,195 219 1,976

[드레스룸] 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985 98 887

[침실2]

-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132 113 1,01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선택가능

-1, -2 중 하나만 선택가능-2 반침장+책상장 1,348 134 1,214

-3 알파룸 통합 반침장 2,147 214 1,933
침실2/알파룸 통합 시 선택가능

-3, -4 중 하나만 선택가능-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2,028 202 1,826

[주방]

 키큰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463 46 417

 주방장식장 유상 미설치 823 82 741
공간옵션 [현관팬트리 확대]

미선택시 선택가능

 아일랜드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블록 타입
발코니

면적(㎡)
내역 계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A-1

55A 30.51

기본공사비(A) 65,114 15,185 12,424 9,405 16,480 11,620

확장공사비(B) 72,429 16,891 13,820 10,461 18,331 12,926  

계약자부담액(B-A) 7,315 1,706 1,396 1,056 1,851 1,306 1,000 6,315

55B

55C

55D

25.45

기본공사비(A) 64,388 15,439 12,463 8,290 14,509 13,687

확장공사비(B) 71,803 17,217 13,898 9,245 16,180 15,263

계약자부담액(B-A) 7,415 1,778 1,435 955 1,671 1,576 1,000 6,415

A-3

55A 30.51

기본공사비(A) 66,495 15,508 12,688 9,604 16,829 11,866

확장공사비(B) 73,840 17,221 14,090 10,665 18,688 13,176

계약자부담액(B-A) 7,345 1,713 1,402 1,061 1,859 1,310 1,000 6,345

55B

55C
25.25

기본공사비(A) 65,396 15,681 12,657 8,421 14,737 13,900

확장공사비(B) 72,808 17,458 14,093 9,375 16,407 15,475

계약자부담액(B-A) 7,412 1,777 1,436 954 1,670 1,575 1,000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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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옵션계약금(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 잔금(주택도시기금), 옵션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

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블록명 타입 관리비예치금 블록명 타입 관리비예치금

A-1

55A 236.950원

A-3

55A 236,550원

55B 235,840원
55B 236,300원

55C 237,540원

55C 236,810원55D 236,100원

 • 입주(열쇠불출) 또는 사실상의 잔금(융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포함) 완납 중 빠른 날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

투자비 등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세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주택가격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1 거실+침실1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970 397 3,573
침실2/알파룸 분리 시 -1, 

-2, -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2 거실+침실1+침실2 5,606 560 5,046

-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6,860 686 6,174

-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738 573 5,165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 기능성 륨카펫(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현관중문  현관중문(불투명 안전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A-1블록

55B

55C

55D

A-3블록

55B

55C

공간

옵션
[알파룸 통합형]  침실2/알파룸 통합 무상

침실2, 

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물품

옵션

가구

[침실1]
-1 붙박이장

유상 미설치
1,848 184 1,664 -1,-2 중 하나만 선택가능-2 붙박이장+화장대 2,009 200 1,809

[드레스룸]  시스템선반+도어 유상 미설치 1,042 104 938

[침실2]

-1 반침장

유상 미설치

1,132 113 1,01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선택가능

-1, -2 중 하나만 선택가능-2 반침장+책상장 1,348 134 1,214

-3 알파룸 통합 반침장 2,147 214 1,933

침실2/알파룸 통합 시 선택가능

-3, -4 중 하나만 선택가능-4 알파룸 통합 반침장

(유아특화공간)
2,028 202 1,826

[주방]

 키큰수납장+냉장고장 유상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468 46 422

 아일랜드식탁 유상 미설치 815 81 734

시스템

에어컨

-1 거실+침실1

유상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3,676 367 3,309

침실2/알파룸 분리 시 -1,

-2, -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침실2/알파룸 통합 시 

-4 선택가능

(냉매배관만 설치가능)    

-2 거실+침실1+침실2 5,667 566 5,101

-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6,921 692 6,229

-4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통합 5,830 583 5,247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유상 가스쿡탑 3구 598 59 539

바닥재  기능성 륨카펫 (두께 6mm) 무상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현관중문  현관중문(불투명 안전 필름) 유상 미설치 900 9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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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현재 국내거주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2.02. ~ 2026.02.02.)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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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소유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선착순 공급일정 및 계약절차, 구비서류

1. 선착순 공급일정 및 계약절차

■ 선착순 공급일정 : 2026.02.02.(월) ~ 별도 공지 시까지, 평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3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계약체결 전 잔여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공지사항)

  ※ 계약체결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 바랍니다. (T. 062-360-3169)

  ※ 선착순 공급일정은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① 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 동호지정 → ③ 계약금 입금(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 ④ 계약체결→ ⑤ 자격검증(주택소유) 및 적격자 계약유지 or 부적격자 계약취소

   * 계약이후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자는 적격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며, 

소명불가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오셔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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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②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계약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

본인 및 

세대원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

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계약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⑪ 도장 ★필수 본인 •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⑫ 설명서 ★필수 본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주택공급계약, 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본인(계약자)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Ⅴ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자로 불이익

(공급계약 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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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광주선운2 A-1, A-3블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2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개교 현황

학교 학교명 위치

유치원 운수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31

초등학교 선운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11

중학교 선운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 37

고등학교 보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29번길 37

특수학교 선예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7
 

 ■ 개교 예정

학교 위치 학교명 개교시기

초등학교 운수동, 선암동 운수초등학교 ‘26.03월 개교예정

 ※ 학교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가전(세탁기와 건조기)을 함께 설치 시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벽 부착물(보일러, 가스계량기, 시스템 선반)과 간섭으로 세탁가전 설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일반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일반

A-1
999대

(1.2대)

계 877대 34대 35대 50대 3대

1층 435대 17대 17대 25대 3대

2층 442대 17대 18대 25대 -

A-3
480대

(1.2대)

계 421대 17대 17대 24대 1대

1층 188대 9대 8대 12대 1대

2층 233대 8대 9대 12대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 될 수 있음

 (A-1블록)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

 – 본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 임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된 전기차 충전기 50대 중 급속충전기는 1대, 완속충전기 49대는 임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3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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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블록)

 - 본 아파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 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음

 – 본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주차 통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지하2층 2.1m) 임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된 전기차 충전기 24대 중 급속충전기는 1대, 완속충전기는 23대 임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1대)는 상가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 진출입 차단기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각각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음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410-82-17397)

계룡건설산업(주)(314-81-0795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6,776,074천원)

A-3 신동아건설산업(주)(106-81-33808)

㈜아이티엠코퍼레이션

(211-86-20779)

(계약금액 : 3,424,926천원)

5.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안내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정보 및 문의

 

 ■ 주 소 : [PC] www.lh-su2.co.kr

           [모바일] www.lh-su2.co.kr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메뉴 → 분양주택 → 공고문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앱(App) 설치 → 『청약』 메뉴 → 분양주택 → 공고문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광주전남본부 판매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0층 (062-360-3169, 3357)

2026. 02. 02.

  광 주 전 남 지 역 본 부

http://www.lh-su2.co.kr

